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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.2 
지하안전점검

(중단)

Ÿ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
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Ÿ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
득한 즉시 지하안전정보시스템(JIS)에 보고서를 
등록하도록 한다.

Ÿ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
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
(www.jis.go.kr, 이하 “JIS”라 한다.)을 통하여 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시장·군수·
구청장은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
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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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.2]
지하안전점검

절차도
(하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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